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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

□ (개요)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高 물가로 인한 민생고가 여전하여 
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운영 

  → 산하에 불공정거래 전담팀을 운영하여 물가 감시 역량 등 총동원 

□ (전담팀 구성) 공정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하고, ▣모니터링 및 사후
관리반, ▣현장조사반 구성 → 범부처 불공정 품목 점검체계 강화 

< 전담팀 구성방안(잠정) >

□ (전담팀 운영방안) ➊불공정 품목 분석 및 가격 모니터링 강화 + ➋관계
부처 합동 현장조사 실시 + ➌현장조사 이후 지속적 사후관리

 ➊ (분석 및 모니터링) 독점 고착화 등으로 인한 불공정 품목 분석 및 
민생물가 부담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강화  

  - ▲이미 가격이 높게 형성된 품목, ▲가격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품목 
등과 같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우려되는 품목을 
신속 선별 ‧ 분석하여 중점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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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➋ (현장 조사) 불공정 우려 품목은 공정위와 소관부처 합동 현장조사 실시

  - 현장조사 결과 담합,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
최우선 신속 처리 및 가격 원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(가격재결정명령등) 부과

  - 중대한 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공정위와 관계
기관 간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

 ➌ (사후 관리) 설탕, 밀가루 등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고질적 분야에 
대해서는 제재에 그치지 않고,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발 방지 

  - 공정위는 현장조사 실시 품목 ‧ 제품에 대해 TF 종료시까지 매주 
가격 추이를 보고*받는 등 사후관리 강화

   * [공정거래법 제87조①] ……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
거래분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

□ (추진일정)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운영기간에 맞추어 추진

 ㅇ TF 회의 이후 불공정 거래 점검팀 킥오프 회의(2월 2주 잠정) 
    → 격주 회의 실시

 ㅇ 불공정 품목 신속 선별·분석(2월 2주) → 1차 선별 후 지속 업데이트

 ㅇ 민생물가 부담 주요 품목 가격 모니터링(2월 2주~) → 매주 실시

 ㅇ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 실시(상시)


